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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3-6 별첨 3-6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

구분 제출서류

장애인 ⦁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
다자녀가정 자녀
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

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)
⦁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
다문화가정 자녀
⦁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(외국인등록증)
⦁ (인지·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) 기본증명서

탈북가정 자녀 ⦁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국가유공자 ⦁ 국가유공자 증명서(본인에 한함)

국가보훈자 ⦁ 국가보훈자 증명서(본인에 한함)

부모 중 한 분이 

장애인인 학생
⦁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⦁ 가족관계증명서

부모 중 한분이 

중증환자*인 학생

⦁ 진단서
 ※ 보건복지부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의 [별표3] 중증질환자, 

[별표4] 희귀질환자, [별표4의2]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
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⦁ 가족관계증명서

학업·육아 병행자*
⦁ 가족관계증명서
 ※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

재학 이하의 아동)

자립준비청년
(舊, 보호종료아동)

⦁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

청소년쉼터 퇴소 학생
⦁쉼터입소기간확인서
 ※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,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

 ※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


